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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11. 02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월 일. : 2009 10 15

나 제 출 자 영등포 청장. :

다 회 일자 년 월 일 회. : 2009 10 23

라. 상정일자 제 회 영등포 의회 임시회 제 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: 149 1 (2009.10.26)

2. 의 제안설명자 행정 장 송요출( : )提案說明 要旨

가 제안이유.

○ 지 공무 제 조에 라 등포 공무 의 후생복지에77「 」

하여 필 한 사항을 정함으로 공무 의 다양한 복지수 를 충족

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 질의 민행정 비스를 제공하고자

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조례제정의 목적과 어 정의 안 제 조 제 조( 1 , 2 )○

○ 공무 을 적 상으로 하되 휴직 중인 공무 파견 중인,

공무 , 후생복지심의위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 상에

제 안 제 조( 3 )

○ 휴양시 콘 휴양 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후생복지( , ), ,

시 을 할 수 있 록 함 안 제 조. ( 6 )



모 효행공무 순직공무 유가족 격려,○ ․ 체육 회 지 등 직

후생복지를 위해 필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산의 위 내에 시

행할 수 있 록 함 안 제 조. ( 7 )

○ 택적복지제 후생복지시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한,

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 록 후생복지심의위 회 안 제 조( 8 )

의3. (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

○ 본 조례안은 개의 조문과 칙으로 되어 있는12 ,

지 공무 제 조에 의하여 공무 후생복지에 한 사항에77「 」 하여

제 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 령의 위 안에 제정하려는

것으로 공무 능률증진과 사기진작을 해 보다 높은 고 질의 민행정

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안에 하여 심

있는 심의 론을 해 살펴본 , 상위 령에 위 되거나 저촉되지

않는 것으로 판단됨.

4. :審査結課 原案可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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